
         1. 『지방자치법』 제66조(의안의 발의)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

되어 송부하오니,

      2. 『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』 제51조제2항에 의거 의원발의 조례안에 

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안건현황     

붙 임  조례안 1부. 끝.

구민이 주인되는 희망강북!

구의회사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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